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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수정이유

❍ 청소년의 정의를 더욱 상세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❍ 제2조제12호 중 “이란”을 “이란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소

지한 중·고등학생과”로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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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의 정의를 더욱 상세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한다

제2조제12호 중 “이란”을 “이란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소지한 중·고

등학생과”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       행 개   정   안 수   정   안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

서 사용하는 용어의

뜻은 다음 각 호와 같

다.

제2조(정의) --------

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

---.

제2조(정의) --------

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

---.

1. ∼ 11. (생 략) 1. ∼ 11. (현행과 같

음)

1. ∼ 11. (현행과 같

음)

12. “청소년”이란 13

세 이상 18세 이하

인 사람을 말한다.

12. ------이란 학생

증을 소지한 중ㆍ

고등학생과 ---.

12. ------이란 학생

증 또는 청소년증

을 소지한 중ㆍ고

등학생과 ---.

13. (생 략) 13. (현행과 같음) 13. (현행과 같음)


